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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건 원회

심사경과1.

가 출일자 월 일. : 2012 11 14

나 출 자 등포 청장. :

다 회부일자 월 일. : 2012 11 19

라 상 일자. : 회 임시회 사회건 원회 차 회172 7 (2012 월12 일 상 결10 )

안 명 요지2. 안 명자 건 장 상균( : )

가 안.

울특별시 도 용허가 및 용료 등 징수 일부가 개 시행1)「 」 ․

에 라 우리 일부를 개 보 하여 용료 징수 등 업 추진에

만 하고자 함.

나 주요내용.

용료 산 일부변경1)

가 가 매 수) ,

토지가격에 곱한 액 토지가격에 곱한 액0.01 0.007∙ ➡

나 노)

토지가격에 곱한 액 토지가격에 곱한 액0.02 0.007∙ ➡



원 검토보고 요지3. 원 박종( : )

가. 본 개 안 울특별시 도 용허가 및 용료 등 징수 가「 」

개 에 라 울시 개 사항 반 하여 시행하고자 출 안임.

나 본 개 안 내용 보.

가 매 및 수 용료 산 토지가격에 용요 0.01

곱한 액에 토지가격에 곱한 액 하고 노 를0.007 0.02

곱한 액에 곱한 액 각각 하향 하 는 것임0.007 .

다. 행 운 고 있는 에 는 불법 노 및 불법 시 에 한 과태료보다

가 매 등에 한 용료가 과 하게 부과 는 불합리한 있어

를 개 하고 경 체 등 인한 수 하에 른 노 및 보도상,

업시 운 자 경 부담 경감하고자 울시 가 개 에

라 개 사항 반 하여 도 리 업 에 만 하고자 우리 를

하 는 것 한 라 사료 .

심사결과 원안가결4.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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